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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 허 법 원

제 3 부

결

사       건 2018허4768  등 효( )

원       고 A

       고 B

변  종 결 2018. 10. 31.

 결  고 2018. 11. 28.

주 문

1. 원고  청구를 각 다.

2. 소송 용  원고가 부담 다.

청 구 취 지

특허심 원이 2018. 4. 12. 2017당1491 사건에 여  심결  취소 다.

이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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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사실

  가. 이 사건 등록 자인 (갑 제2, 3호 )

    1) 자인 등 번 / 출원일/ 등 일 : 882657 / 2016. 8. 18./ 2016. 11. 17.

    2) 품  명칭 : 마

    3) 도면 : 별지 1과 같다. 

    4) 자인권자 : 고

  나. 선행 자인들1)

    1) 행 자인 1 (갑 5 증)

      가) 자인등 번 / 출원일/ 공고일 : 729437 / 2013. 8. 6./ 2014. 2. 14. 

      나) 품  명칭 : 마가 부착  속 지

      다) 도면 : 별지 2  ‘가’  같다.

      라) 자인권자 : 원고

    2) 행 자인 2 (갑 6 증)

      가) 출처 : http://C (2016. 4. 14. 공지)

      나) 품  명칭 : 마가 부착  속 지 (일명 ‘  속 지’)

      다) 도면 : 별지 2  ‘나’  같다.

    3) 행 자인 3 (갑 7 증)

      가) 출처 : http://D (2016. 7. 3. 공지)

      나) 품  명칭 : 마 지

      다) 도면 : 별지 2  ‘다’  같다.

1) 행 자인 1, 2, 3  각각 자인등 효심 에  출  상 자인 1, 2, 3과 동일 고, 행 자인 4  5는 심결취

소소송 차에  행 자인  새롭게 출 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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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) 행 자인 4 (갑 19 증)

      가) 출처 : http://E (2012. 5. 30. 공지)

      나) 품  명칭 : 마 지

      다) 도면 : 별지 2  ‘라’  같다.

    5) 행 자인 5 (갑 20 증)

      가) 출처 : https://F (2013. 6. 11. 공지)

      나) 품  명칭 : 슈가포인트 아다지  여 보드  마 지 스타일 

      다) 도면 : 별지 2  ‘마’  같다.

  다. 이 사건 심결의 경위

    1) 원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자인권자인 고를 상 , ‘이 사건 등

자인  행 자인 1 또는 2  사 여 자인보 법 33조 1항에 해당 고, 

행 자인 1 또는 2 부  용이 게 창작   있거나 행 자인 1 또는 2  행

자인 3  결합 여 용이 게 창작   있는 자인  자인보 법 33조 2

항에 해당 다.’는 이  등 효심  청구 다.

    2) 특허심 원  이를 2017당1491  심리  다 , 2018. 4. 12. ‘이 사건 등

자인  행 자인 1 또는 2  사 지 않고, 행 자인 1 또는 2 부  용이 게 

창작   있는 자인 또는 행 자인 1 또는 2  행 자인 3  결합 여 용이

게 창작   있는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.’는 이  원고  심 청구를 각 는 

심결(이  ‘이 사건 심결’이라 다)  다. 

 [인정근거] 갑 1 내지 7, 19, 20 증,  7 증  각 재  상, 변  체  

취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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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당사자의 주장 요지 및 쟁점의 정리

  가. 원고 주장의 요

    1) 이 사건 등 자인  그 출원 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  행 자인 1, 2  

나  행 자인 3, 4, 5  나를 결합 여 용이 게 창작   있는 자인에 해

당 므  자인보 법 33조 2항에 라 그 등 이 효  어야 다.

    2) 라  이  결  달리  이 사건 심결  법 여 취소 어야 다.

  나. 피고 주장의 요

    1) 이 사건 등 자인  그 출원 에 공지 또는 공연실시  행 자인 1, 2  

나  행 자인 3, 4, 5  나를 결합 여 용이 게 창작   있는 자인에 해

당 지 않고, 새 운 미감  가 가 인 므  자인보 법 33조 2항에 해당

지 않는다.

    2) 라  이  결  같이  이 사건 심결  법 다. 

  다. 이 사건의 쟁점

    원고는 1차 변 일에  ‘이 사건 등 자인  신규  상실에  주장  

지 않고 용이창작 가능 주장만  다.’고 진 다. 라  이 사건  쟁  이 사

건 등 자인이 행 자인 1, 2  나  행 자인 3, 4, 5  나를 결합 여 

용이 게 창작   있는 자인에 해당 는지 여부에 있다.     

3.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지 여부

  가. 단

    1) 자인 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 여 개별   

것이 아니라 그 외  체   찰 여 보는 사람  여  상이  심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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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주요 태

감 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다. 자인보 법이 요구 는 객  

창작 이란 과거 또는 존  모든 것과 사 지 아니  독특함만  말 는 것  아

니므  과거  존  것   여 거 에 새 운 미감  주는 미  창작이 결

합 어 그 체에  종  자인과는 다른 미감  가 가 인 는 도면 자인등

   있다. 다만 부분 는 창작 이 인 다고 여도 체  보아

 종  자인과 다른 미감  가 가 인 지 않는다면 자인등    없

다( 법원 2006. 7. 28. 고 2005후2915 결 등 참조). 

    2) 자인보 법 33조 2항에 여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 통상  지

식  가진 자(이  ‘통상  자이 ’라 다)가 용이 게 창작   있다고  해

는, 같  조 1항 1  또는 2 에 해당 는 자인  상․모양․색채(이  

‘공지 태’라 다) 또는 이들  결합이나 국내에  리 알 진 상․모양․색채(이

 ‘주지 태’라 다) 또는 이들  결합  거  그  모  또는 용 거나, 이를 

부분  변 다고 라도 체  볼  다른 미감  가 가 인 지 않

는 상업 ․ 능  변 에 불과 거나, 또는 그 자인 분야에   창작 법이나 

법  변경․조합 거나 용 에 불과  자인 등과 같이 창작 이 낮

 자인이어야 다( 법원 2018. 9. 28. 고 2016다219150 결 등 참조).

  나.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들  

  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들  모  동일 또는 사  품이고, 자인들

 태  특징이 잘 어 있는 구 요소를 심  여 살펴보면 아래 

< > 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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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

등 자인

(2016. 8. 18. 출원, 

갑 2, 3 증)

행 자인 1

(2014. 2. 14. 공지, 

갑 5 증)

행 자인 2

(2016. 4. 14. 공지, 

갑 6 증)

  

행 자인 3

(2016. 7. 3. 공지, 

갑 7 증)

행 자인 4

(2012. 5. 30. 공지, 

갑 19 증)

행 자인 5

(2013. 6. 11. 공지, 

갑 20 증,  

7 증)

    1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, 2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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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가) 공통

      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, 2  공통  람이나 에 해 

다리 사이  Y자 태  골 라인 드러나는 것  지 고 이를 감추어주   동

일․ 사  능  행  해 속 지  앞부분에 일  태  천이 덧 어  있

는 이다.

      나) 차이

        (1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차이

          (가) 마  단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단이 아래  향

는 U라인  곡  ( ) 어 있 나, 행 자인 1  단이 

평  ( ) 어 있다.

          (나) 드 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드  폭이 게 

( ) 어 있어 시각 이 높아 미감 에 여 는 도가 크나, 

행 자인 1  그 해당 는 부분이 폭이 좁게 ( )

어 있어 시각 이 낮아 미감 에 여 는 도가 낮다.

          (다) 지 단  구 태양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지 단  

평  어 있고, 장  마보다 짧게 (
지 단

마 단 ) 어 

있다. 그러나 행 자인 1  그 해당 는 부분인 지 단이 아래  경사지게 원  

상  고, 장  마보다 그 안쪽 부분이 게 어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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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사건 등록 자인

(갑 제3호증의 참고도면 1.1)

선행 자인 1 

(갑 제5호증의 참고도 1)

(
마 단

지 단 ). 

          (라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  착용 상태   

        (2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2  차이

          (가) 마  단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단이 아래  향

는 U라인  곡  ( ) 어 있 나, 행 자인 2는 지 

단이 평  직  상( )  고 있다.

          (나) 지 단  구 태양과 여, 이 사건 등 자인  지 단  

평  어 있고, 장  마보다 짧게 (

지 단

마 단 ) 어 

있다. 그러나 행 자인 2는 마 장이 지보다 짧고, 마 단이 지 단과 일

 간격  지 도  ( ) 어 있다.      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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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3, 4, 5  

      가) 공통

      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3, 4, 5  공통  속 지 또는 지  앞

부분에 면에  보았   지 부분이 보이지 않는 태  일  모양  천이 덧

어  있다는 이다.

      나) 차이

        (1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3  차이

          (가) 행 자인 3이 공지  ‘D’ 사이트에 속 여 인  에 면, 

행 자인 3  동일  태  검 색 품과 안색 품이 있고, 자인 태를 명 히 

 해 얀색 품도 같이 본다. 

선행 자인 3의 정면도 선행 자인 3의 배면도

          (나) 이 사건 등 자인  속 지  앞부분에만 이를 가리는 마 모양  

사각  천이 덧 어  있 나, 행 자인 3  속 지  앞부분과 뒷부분 모 를 마

가 러싸면  부를 가리고 있어 외부에  보았    마  태  악

는 에  차이가 있다.

          (다) 마  단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단이 아래  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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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만  U라인  곡  ( ) 어 있 나, 행 자인 3  

이   앞부분 마  단이  향 는 만  ∩라인  곡  

( , ) 어 있는 에  차이가 있다.

          (라) 마  부분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 폭  드 

상이 ( ) 어 있 나, 행 자인 3  상단 앙에 속

 버튼과 지퍼 상  포함 고 있고, 양  벨트를 착용   있는 부분이 

( ) 어 있는 에  차이가 있다. 

        (2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4  차이

          (가) 마  단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면  단이 아

래  향 는 U라인  곡  고 지 부분이 노출 지 않도  

( ) 어 있 나, 행 자인 4는 마  단이 만  V 자 직  

상( )  어 있고, 앙 단에 지  일부가 노출 어 있

는 에  차이가 있다.

          (나) 마  면부  상과 여, 이 사건 등 자인  상단에  

폭  드 상이 고 면  마는 별다른 구 이나 태가 포함 지 않  평

이  태( )  어 있 나, 행 자인 4는 상단에 벨트나  착용  

 있는 부분이 어 있고 면  마는 양 에 주 니가 고 앙부에는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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른쪽과 왼쪽에 좌우 칭  1개씩  주름 이 ( )

어 있는 에  차이가 있다. 

        (3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5  차이

          (가) 이 사건 등 자인  경우 면부  마 부분   단이 지  

 단과 붙어 있도  재 어 있 나, 행 자인 5는 ‘랩 어라운드 스커트

(wrap-around skirt)'2)  같  태  마  마 부분  일 이  개 어 

 연결  태  구 과 상  나타내고 있다.

선행 자인 5의 정면도 선행 자인 5의 사시도3)

          (나) 마  단 태  여, 이 사건 등 자인  면  단이 아

래  향 는 나  연결  U라인  곡  ( ) 어 있 나, 

행 자인 5는 면  마 부분   부분  나 어지고 쪽이 다른 부분  덮는 

태  연결 써 마  단 부분이 이  곡  태  

( ) 는 에  차이가 있다.

2)  장  천  만든, 몸에 감아 입는 스커트.  꿰매지 않고 앞이나 뒤  엇맞추어 입는다. 스 틀랜드  킬트(kilt)가 이

런 에 속 는데, 임산부용  알맞다(≒랩스커트)( 이버 국어사  참조).

3) 행 자인 5  출처인 ‘https://F’ 웹사이트에 게시 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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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. 이 사건 등 자인  용이 창작 여부

    1) 행 자인 1, 2 부  용이 창작 여부

       같  차이  인해 면에  보았   이 사건 등 자인  지가 

노출 지 않아 체  장 마  같  태  미감이 출 나, 행 자인 1과 

2는 단 부분에 지가 마 태   많이 노출 고 지 다리 사이에  공

간이 시 어 체  보았   상  지  심미감이  부각 다고 

단 다. 이에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1, 2가  사 다고 보  

어 고, 상  지  심미감  목  는 행 자인 1, 2 자체 부  

지 부분  가리고 장 마  같  태  미감  부각시키 고 는 이 사건  등

자인이 용이 게 창작   있다고 보  어 다. 

    2) 행 자인 1, 2  나  행 자인 3, 4, 5  나  결합 부  

용이 창작 여부

      가)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들  앞에  살펴본  같  차이 이 

있 므 , 이 사건 등 자인이 공지 태인 행 자인 1, 2  나  행 자인 

3, 4, 5  나  결합  거  그  모  또는 용 다고 보  어 다.

      나) 나아가 앞에  살펴본  같이, 이 사건 등 자인  면  단이 아래

 향 는 U라인  곡  고 지 부분이 노출 지 않도  

( ) 어 있고, 면부  마 부분   단이 지   단과 붙

어 있도  재 어 마 부  지 부분이 일체감  이루도  나타나게 나, ① 

행 자인 3  경우, 속 지  앞부분과 뒷부분 모 를 마가 러싸면  부를 가

리고 있  뿐만 아니라 앞부분 마  단이  향 는 만  ∩라인  곡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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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 ) 는 차이가 있고, ② 행 자인 4  경우, 마  단이 

만  V 자 직  상( )  어 있고, 앙 단에 지  

일부가 노출 어 있 며, 면  마는 양 에 주 니가 고 앙부에는 른

쪽과 왼쪽에 좌우 칭  1개씩  주름 이 ( ) 는 

차이가 있 며, ③ 행 자인 5  경우, 면  마 부분  일 이  개 어 

 부분  나 어지고 나 어진 나  마 부분이 다른 부분  덮는 태  연결

써 마  단 부분이 이  곡  태  ( ) 며, 마 

부분   단이 지   단과 붙어있는 일체감  나타내고 있다고 보  어 운 

미감  차이가 있다.   

      이  같  차이 들에 추어 이 사건 등 자인이 행 자인들  상과 모

양  부분  변 나 체  볼  다른 미감  가 가 인 지 않는 

상업 ․ 능  변 에 불과 거나, 또는 그 자인 분야에   창작 법이나 

법  변경․조합 거나 용  것에 불과 다고 보  어 다. 행 자인 1, 2 

 나  행 자인 3, 4, 5  나를 결합 여 이 사건 등 자인과 같  태

 변 면 상당  도  추가 인 창작  노 이 요  것  보인다. 

    3) 검토결과  리

      이 사건 등 자인  통상  자이 가 행 자인 1, 2  나  행

자인 3, 4, 5  나  결합에 여 쉽게 창작   있다고 보  어 다. 라  

이 사건 등 자인이 자인보 법 33조 2항에 어 잘못 등  것이어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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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등 이 효  어야 다는 원고  주장  아들일  없고, 이 사건 심결에 원

고가 주장 는  같  법이 있다고   없다. 

4. 결 론

  그 다면 원고  청구는 이  없어 이를 각  여 주 과 같이 결 다.

재 장      사 이규

            사 우 엽

            사 이진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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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1]

이 사건 등록디자인

【디자인의 상이 되는 물품】

치마

【디자인의 설명】

1.천연직물 는 합성직물을 재질로 함.

2.본 디자인은 치마로서 바람이나 정 기에 의해 다리 사이의 Y라인을 감춰주며 활

동성을 극 화하기 하여 U라인 형태를 갖추었음.넓은 밴드가 골반과 허리를

감싸주어 편안함을 강조함.

3.도면 1.1은 디자인의 체 인 형태를 표 하는 도면이고,도면 1.2는 디자인의 앞

면을 표 하는 도면이고,도면 1.3은 디자인의 뒷면을,도면 1.4는 디자인의 왼쪽

면을,도면 1.5는 디자인의 오른쪽면을,도면 1.6은 디자인의 윗면을,도면 1.7은

디자인의 아랫면을 표 하는 도면임.

4.참고도 1은 치마를 착용한 상태의 정면을 보여주는 도면이고,참고도 2는 치마를

착용한 상태의 우측면을 보여주는 도면임.

【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 】

‘치마’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 으로 함.



- 16 -

[도면 1.1]

[도면 1.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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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면 1.3]

[도면 1.4]

[도면 1.5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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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면 1.6]

[도면 1.7]

[참고도 1.1] [참고도 1.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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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지 2]

선행디자인들

가.선행디자인 1(갑 제5호증,디자인등록 제729437호)

【디자인의 상이 되는 물품】

치마가 부착된 속바지

【디자인의 설명】

1.천연직물 는 합성직물을 재질로 함.

2.본 디자인은 바지 앞면에 치마가 부착되어 있는 속바지로써 원피스나 치마를 입

고 있을 경우 바람이나 정 기에 의해 Y자 모양으로 치골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는

역할을 하는 것임.

3.참고도 1은 본 디자인의 치마가 부착된 속바지를 착용한 상태에 한 도면임.

4.참고도 2는 바지 앞면에 치마가 부착되어 있음을 확인해주는 도면임.

【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 】

‘치마가 부착된 속바지’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 으로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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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시도]

[정면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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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배면도]

[좌측면도] [우측면도]

[평면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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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면도]

[참고도 1] [참고도 2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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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선행디자인 2(갑 제6호증)

1)출처 :http://C(2016.4.14.공지)

2)물품의 명칭 :치마가 부착된 속바지 (일명 ‘와방 속바지’)

[정면 사진]

[배면 사진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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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선행디자인 3(갑 제7호증)

1)출처 :http://D(2016.7.3.공지)

2)물품의 명칭 :치마바지

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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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행 자인 4 (갑 19 증)

    1) 출처 : http://E (2012. 5. 30. 공지)

    2) 품  명칭 : 마 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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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면 사진] [ 면 사진]

[ 면 사진] [ 면 사진]

마. 행 자인 5 (갑 20 증,  7 증  공지 자인 6)

    1) 출처 : https://F (2013. 6. 11. 공지)

    2) 품  명칭 : 슈가포인트 아다지  여 보드  마 지 스타일 

 끝.


